
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움 중 피해자를 가격

하여 피해자에게 언어장해 및 우측 반신마비 

등의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, 피고인의 행위

가 과잉방위에 해당할까요? 대법원 판례를 통

하여 확인하겠습니다.

<사건의 개요>

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을 시

작으로 공소외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

리는 와중에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

얼굴 부위를 2, 3차례 가격했습니다.

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

후에도 싸움을 말리는 공소외인을 사이에 

두고 피고인과 대치를 계속하였고, 피고인

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이어가면서 서로 감

정을 자극했습니다.

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금 때리려는 상

황에서,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

회 강하게 때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 

부위를 잡고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

위를 10회 가량 가격하였습니다.

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양손으로 얼굴을 

가린 채 달리 저항하지 못하였고, 위와 같

은 폭력행위로 피해자는 내경동맥의 손상, 

혈전에 의한 뇌경색 등으로 언어장애 및 우

측 반신마비 등에 이르렀습니다. 

위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‘과잉방위’

에 해당할까요?   

법리해석

1.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및 타인의 법익에 

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

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에 

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

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

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

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

성이 있어야 하므로,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

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.

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

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

생활 속 법률이야기

싸움 중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행위, 

과잉방위에 해당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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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도, 침해의 방법, 침해행위의 완급, 방위행

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

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

다. 또한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

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

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

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(대법

원 2017. 3. 15. 선고 2013도2168 판결). 

2.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

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, 범죄사실의 요지

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

하여야 하는 시기

한편,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

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

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

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

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(대법원 2008. 2. 

14. 선고 2007도10006 판결). 

3.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

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

여부

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

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

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

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

우,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

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

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(대법원 2000. 3. 28. 

선고 판결). 

대법원 판결

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중 피해자를 가격

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

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
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

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

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

성이 있어야 하므로,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

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. 이때 

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

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, 침해

의 방법, 침해행위의 완급, 방위행위로 침해

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

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7. 

3. 15.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). 한편, 과

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

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

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

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

는 경우를 말한다(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

2007도10006 판결 참조). 이에 대하여는 정

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(형

법 제21조 제2항), 나아가 그 행위가 야간 기

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, 경악, 흥분 

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

(형법 제21조 제3항).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

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

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

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

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

을 가지므로 과잉방위행위라고 볼수 없다(대

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1도4278; 대법원 

2000. 3. 28.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). 


